












  
그래픽 패턴_Type A그래픽 패턴_Type A

그래픽 패턴은 심볼 마크의 핵심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확장하여 적용 매체의 장식성과 
품격을 높이는 보조 디자인 요소로, 아이덴티티 
특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구민들에게 대덕구의 
정체성을 더욱 적극적이고 안정감있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관된 이미지 형성을 
위해 모든 매체 적용 시 원본 데이터의 비례를 
엄격히 유지하며 정비례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활용해야 한다.                            �

Graphic PatternGraphic Pattern

Type A

기본형(한줄)

주황색 반원(이하 한칸)을 기준으로 한칸, 두칸, 세칸, 네칸을 규정한다.
각 그래픽의 간격은 반원의 반(이하 반칸)을 기준으로 한다.

세로형가로형 사선형

패턴형 A 패턴형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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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ic PatternGraphic Pattern
그래픽 패턴_Type B그래픽 패턴_Type B

그래픽 패턴은 심볼 마크의 핵심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확장하여 적용 매체의 장식성과 
품격을 높이는 보조 디자인 요소로, 아이덴티티 
특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구민들에게 대덕구의 
정체성을 더욱 적극적이고 안정감있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관된 이미지 형성을 
위해 모든 매체 적용 시 원본 데이터의 비례를 
엄격히 유지하며 정비례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활용해야 한다.                            �

Type B

기본형

응용형 A

응용형 B

응용형 C

BS 18BS 18| Basic System || Basic System |



로고를 정비례로 
확대 / 축소하지 않은 경우

로고를 정비례로 
확대 / 축소하지 않은 경우

로고를 기울인 경우 로고의 일부 요소를
삭제한 경우

로고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심볼과 로고타입 조합의 비례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로고에 임의의 효과를 
주는 경우

로고타입의 글자 간격을
임의로 조정한 경우

로고가 명확히 보이지 않게
배치한 경우

로고에 임의의 테두리를
적용한 경우

배경색상 활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배경색상 활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Incorrect UsageIncorrect Usage
사용금지규정사용금지규정

사용금지규정은 브랜드 마크를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오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으로써 대덕구의 시각적 정체성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아이덴티티가 
왜곡되거나 이미지에 손상이 가는 것을 방지하여 
항상 일관되고 정확한 이미지가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항의 사용금지규정 외에도 
이미지를 훼손하는 모든 오용 및 남용을 금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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